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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

기 능 공공질서및안전/재난방재ㆍ민방위 구 분 성 명 전화번호
자치지원팀장 김 산 규 2116-3132정책사업 재해및재난복구능력강화
주 무 관 고 창 희 2116-3137단위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

 사업개요

  ○ 사업구분 : 신규

  ○ 사업목적 : 중동전쟁발 고유가·고환율·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    

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

  ○ 지원기준

   

대 상 1차(4.27.~5.8.) 2차(5.18.~7.3.)
기초수급자 차상위･한부모가족 하위 70%

지원금액 55만원 45만원 10만원
대상인원 33,942명 2,521명 292,948명(추산)

  ○ 사업기간 : 2026. 4. 18. ~ 7. 31.

  ○ 총사업비 : 48,124,429천원

  ○ 사업내용 :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

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  ○ 추진현황   

    -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수립 및 T/F팀 구성  

    - 동별 접수 공간 마련 및 기간제 인력 채용 추진 등

    -‘26. 4. 27. ~‘26. 5. 8. : 1차 지급 신청 및 지급

-‘26. 5. 18. ~ : 2차 지급 신청 추진 

  ○ 향후계획

    -‘26. 7. 31. : 2차 신청 및 지급(7.3.한), 이의신청(7.31.한) 

 예산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단위 : 천원]

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

계 48,124,429 33,403,930 8,589,582 6,130,917

지원금 지급 47,766,699   33,155,360 8,525,664 6,085,675

인건비 210,597  146,017 37,548 27,032

발행비용
(카드 및 상품권) 74,133 51,453 13,230 9,450

장비임대료 58,000  40,600 10,440 6,960

홍보비 15,000 10,500 2,700 1,800

 ※ 국비‧시비 교부 : 지원금 및 발행비용 : 1차분+2차분 일부(94.6%) / 인건비, 장비임대료, 홍보비 : 1+2차분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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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물품정수취득 기타
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 추경예산액 : 6,130,917천원 (전액 구비)
[단위 : 천원]

예 산 과 목
( 통 계 목 )

예 산 액
산 출 내 역2 0 2 6

예 산 액
2 0 2 6
기정예산액

증 감
(추경예산액)

인건비
(기간제근로자등보수)

210,597 183,565 27,032

1)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   27,032
국   146,017 국  146,017 국        0

시    37,548 시   37,548 시        0 

구     27,032 구      0 구     27,032

일반운영비
(사무관리비)

147,133 128,923 18,210
1) 발행비용(카드,상품권 수수료)  9,450

1) 전산장비 임대료                  6,960

1)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1,800

국   102,553 국  102,553 국        0

시    26,370 시   26,370 시        0 

구    18,210 구      0 구     18,210

일반보전금

(사회보장적수혜금)

(국고보조재원)

47,766,699  41,681,024  6,085,675

1) 피해지원금 지급          6,085,675     
국 33,155,360 국 33,155,360 국        0

시  8,525,664 시  8,525,664 시        0 

구  6,085,675 구      0 구  6,085,675

※추경필요사유 : 국·시비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추경 필요(국 70% 시 18% 구 12%)

2차 지원금(일반보전금) 및 발행비용에 대한 국비가 현재 94.6% 교부에 따라, 향후 추가 교부

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구 소요예산은 약 6,130,917천원으로 추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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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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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비(재해ᆞ재난목적예비비)

기 능 예비비/예비비 구 분 성 명 전화번호
예 산 팀 장 석 민 수 2116-3165정책사업 효율적재원관리
주 무 관 최 선 희 2116-3163단위사업 예비비

 사업개요

  ○ 사업구분 : 기존

  ○ 사업목적 : 하반기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예비 재원 확충

  ○ 추진근거 

    -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(예비비)

    -「지방재정법」제43조(예비비) 

  ○ 사업기간 : 2026.01.01. ~ 12.31. 

  ○ 총사업비 : 3,000,000천원

  ○ 사업내용 :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 추가 확보로 긴급상황 신속 대응

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  ○ 추진현황

    - 사용내역 : 하수도 준설 사업 등 16개 사업 총 1,551,695천원

    - 사용잔액 : 448,305천원(집행률 : 77.5%)

  ○ 향후계획

    - 태풍ㆍ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ㆍ한파 등 하반기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

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물품정수취득 기타
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

 추경예산액 : 1,000,000천원 (전액구비)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
(통 계 목)

예 산 액
산 출 내 역2 0 2 6

예 산 액
20 2 6

기정예산액
증 감
(추경예산액)

예비비

(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)
3,000,000 2,000,000 1,000,000

1)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

   1,000,000 

※추경필요사유 : 하반기 자연재해(풍수해ᆞ폭설 등) 대비 필수 재원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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